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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도 고물등 리 폐지 안

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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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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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

▶ ◀

제 조 고물등의 지 또는 제한4 ( ) 특 시장 역시장 또는 지사 이하 시· ( " ·

지사라 한다는" ) 제 조제 항 각호의 에 해당하는 지역 장 또는 물건에는3 1 1 ·

미 풍치 미풍양 의 유지 또는· 공중에 한 위해 지 건강하고 쾌적한

생활환경의 조 을 위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에 의하여 고물등의 표시·

치를 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제 조 한의 위임16 ( ) 시 지사는 당해 특 시 역시 또는 의 조례가· · 정하는

에 의하여 이 에 의한 그 한의 일부를 시장 수 또는 청장에게 위임·

할 수 있다.




